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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Ÿ Ÿ 축 사

축 사

우원식 국회의원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우원식입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이 제기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나머지는 화천대유를 둘러싼 국민의힘 관련 세력과의 비리 의혹입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본질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공공개발을 좌초시켜 
민간이 통째로 가로채려던 사업을 공영개발로 전환시킨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입찰공고를 통해 4,600억의 
확정적 개발이익을 성남시로 귀속시키고 부동산 경기 활황으로 사업성이 좀 더 나아지자 추가적으로 920
억을 더 확보한 것입니다. 사업자로부터 공산당 소리까지 들으며 공공의 이익을 확대시킨 것을 보면서 
특혜가 있었다고 도저히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번 사건은 ‘화천대유-국민의힘 부동산 비리 의혹 사건’으로 불러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이재명 후보에게 폭탄을 넘겨보려고 했지만 결국 국민의힘 내부에서 폭탄이 터지고 있습니다. 

끝없이 쏟아지는 국민의힘 유착 의혹에 급기야 곽상도 의원 자녀 50억 퇴직금까지 나왔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국민의힘에게 묻고 있습니다. “50억은 누구 겁니까?” 곽상도 의원 탈당으로 국민의힘의 전매특허 
꼬리자르기가 시작됐습니다. 국민의 분노, 특히 2030 청년들의 분노를 탈당으로 잠재울 수 없습니다. 신
입사원으로 7년 일하고 50억을 받는 직장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화천대유 설립 당시인 박근혜 정부서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른 곽상도 의원이 화천대유 관련 자금 조달 등에 무슨 일을 했는지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입니다. 

화천대유를 통해 국민의힘 기득권과 토건마피아 간의 공생관계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투기세력, 
정치권, 언론과 법조계 카르텔 고리의 중심에는 국민의힘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
까지 나서 대장동 공공개발을 막았던 이유가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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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이 토건 기득권을 해체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국민의 위임한 인·허가권 행사로 
생기는 불로소득 개발이익은 원칙적으로 공공에게 돌아가야하며 그 혜택은 시민들이 누려야하는게 원칙
입니다. 토지개발로 인해 막대한 이익이 사유화됐다면 그 막대한 이익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배분할 것인
가에 대해서 국민적 공론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시민의 이익을 간신히 지켜낸 것에 반해 공공성이 훼손된 개발사업이 전국적으로 부지
기수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부산 엘시티입니다. 부산의 국민의힘 정치인들과 결탁한 토건세력들이 시가 
조성한 부지를 헐값에 사들여 조 단위 개발이익을 통째로 챙겼습니다. 자신들은 도둑 들기 편하게 담장 
허물고 길까지 내줘놓고 담장 세운 이재명 지사를 내쫓겠다고 합니다. 적반하장도 정도 것인데 결국 토건
투기세력이 계속 활개 칠 수 있도록 앞장서는 것과 같습니다. 

반드시 토건비리가 발 붙이지 못 하도록 개발이익 공공환수를 제도화해야합니다. 투기세력과 기득권세력 
간의 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고 부동산 불로소득의 독점을 해체하는데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2021.09.29.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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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Ÿ Ÿ 인사말

인사말

박상혁 국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포을 국회의원 박상혁입니다. 

먼저, 바쁜 와중에도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과 우원식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신 최병선 前국토연구원장님과 발제를 
맡아주신 가천대학교 이상경 교수님, 참여연대 이강훈위원님, 토론에 참석해주신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김남근 변호사님, 서울연구원 김상일 실장님, 서울시립대 박준 교수님, 선문대학교 윤황 교수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그동안 토건비리세력과 일부 정치권, 법조계, 언론의 카르텔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난 이익을 챙기며 

개혁에 저항해 왔습니다.

기존의 제도하에서는 공공이 개발이익을 국민께 돌려드리고 싶어도 회수할 방안이 없는 한계점이 명확
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이와 같은 기득권의 개발이익 독식을 막고, 개발이익을 국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에 대한 
입법적･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준비한 자리입니다. 

행정상 인허가권 행사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국민에게 환원되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제도적 
한계가 있다면 그 제도를 고치고, 기득권의 저항이 있다면 그 저항을 이겨내야 합니다. 

옳은 일을 위해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길을 내는 것이야 말로 정치의 본령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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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토론회가 토건비리를 혁파하고 소수가 독점하던 개발이익의 공공환원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
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토건비리없는 나라, 부동산 불로소득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9.29.
국회의원  박 상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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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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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민관합동 개발에서 개발이익 총량에서 민간 귀속비율 상한제 도입

1. 토지수용 방식으로 택지개발을 할 경우 막대한 개발이익 발생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만 한다)」 제67조 제2

항은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익사업인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보상의 경우 도시개발지
구 지정 시점에서 농지, 임야 등의 지목에 기초해 보상을 하게 된다. 

2)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으로 토지의 용도가 아파트용지로 전환되면서 토지가격이 급등하고 다시 개발
사업의 추진에 따라 계속하여 토지가격이 급등하게 되는데, 보상(매수)가격은 4-5년 전의 지구 지정 
당시의 농지, 임야의 용도로 보상하게 되니 토지를 한 필지씩 매수하여 택지를 조성하는 것에 비하
여 몇 배나 낮은 가격으로 토지를 확보하게 된다. 

실제로 민간 도시개발 사업자가 도시개발법상 토지면적 3분의 2 소유자(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5
호)나 토지소유자 조합(제11조 제1항 제6호)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농지
나 임야인 경우에도 아파트 건설용도가 된다는 기대감이 반영되어 공시지가의 몇 배나 비싼 가격으로 매
입해야 하고, 민간 경쟁 사업자간에 토지매수 경쟁이 붙는 경우에는 그 보다 더 많은 비용으로 토지를 
매수해야 한다. 

3) 따라서, 토지보상 방식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은 원칙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LH나 지방도시개
발공사 등 공공 사업시행자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2. 민관합동 출자법인이 토지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1) 민관합동 출자 법인이 도시개발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근거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지방공사인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

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도시개발법 같은 항, 제11호)인 “성남의 뜰 법인”
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추진된 도시개발 사업으로 보인다.  

대장동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알 수 있는 5대 정책적 교훈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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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 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

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10.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

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제6호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

다)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2) 민관합동 법인이 토지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법을 추진할 수 있었던 근거
위 법인이 토지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의 지분

을 출자하였기 때문에 도시개발법 제22조 제1항에 의해서 민관합동의 사업시행자인 법인이 토지수용권
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토지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성남도시개발
공사가 51%의 지분을 출자할 필요도 있었을 것이다.

* 도시개발법 제22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
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
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대장동 택지개발사업은 판교 택지개발과 같은 차원에서 LH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의해 공영개발 방식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아래와 같이 이명박 정부의 “공영개발
→ 민영개발” 전환 독려정책의 분위기에서 민영개발로 전환되었던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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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미 판교개발의 영향으로 판교 인근의 대장동 개발도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장
동 택지개발이 민영개발로 전환되자 민영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사업자들에게 막대한 개발이익
이 전부 귀속되는 것을 우려한 성남시가 도시개발지구로 지구지정을 하면서 도시개발법상의 민관합
동 개발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하지만, 민관합동 도시개발 방식도 대장동 개발 당시에는 낯선 택지개발 방식이었고, 민관합동 개발에 
성남시와 공동출자를 할 민간사업 파트너를 성남시에 개발이익을 더 많이 약정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한 것도 새로운 택지개발 방식이었다. 

3. 확정수익 출자협약을 통한 개발이익의 환수방식 
1) 민관합동 도시개발에서 법인 출자협약에서 개발이익 환수비율 협약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11호의 민관합동 법인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민관합

동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데, 출자를 하는 공공부문과 9의2호의 부동산개발회사, 10호의 자산관리부동산
투자회사 등은 출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택지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비와 도로, 전선지중화, 상하수도,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을 정
비하는데 조 단위의 천문학적 비용이 투자되어야 한다. 이러한 출자협약에서는 각 출자자 사이에 이러한 
사업비용의 분담과 개발수익의 배분비율 등을 약정하게 된다.  

2) 사업비용 출자부담을 줄이고, 확정수익 방식의 협약체결 
일반적으로 사업비용 부담비율과 투자수익 배분비율은 비례해야 하지만, 대장동 택지개발사업에서 민

관합동 법인에 출자자한 사업자들은 일부 사업자가 사업비용 부담을 하지 않고 배분수익은 확정적으로 
하거나(대장동개발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1순위), 분담한 사업비용 분담금액에 대해 확정이율에 의한 투
자금액만 받고(금융기관 등 재무적 투자자 2순위), 재무적 투자자의 투자 외에 사업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사업자(화천대유 등, 3순위)가 1,2 순위의 사업자가 먼저 배당받은 수익을 제외한 나머지 개발이익을 후
순위로 전부 배정받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성남 도시개발공사와 같이 자기자본금이 부족한 지방공기업들은 PFV의 자본금을 축소시키고 배당비율
을 높이는 등의 방법을 통해 공공개발이익 환원을 시도하고 있다. 공공의 인·허가권을 활용하여 현금 배
당 외에도 사업용지 확보 등의 다양한 형태로 공공개발이익을 환수하려 한 것이다.1) 

1) 경기연구원,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징과 시사점”, <정책 BRIEF> 2019.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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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정수익과 결합개발 방식 개발이익 환수방식 벤치마킹하려 했던 지자체들
성남 도시개발공사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보인 택지개발 사업과 도시개발구역 밖의 공단정비, 터널 등

의 다른 공익사업과의 결합개발, 확정 개발이익 환수, 시공자 지위와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대형건
설사를 배제한 순수 금융사 중심의 컨소시엄과의 민관합동 개발 등에 대해서는 2016～2018년 김포, 일
산, 수원, 강원도, 여주, 광명시 등에서도 관내 택지개발 등에 벤치마킹하였고 언론도 새로운 개발이익 
환수방식의 성과를 적극 보도하였다.2)  

재정여력이 없고 행정안전부의 규제로 택지개발 사업비용을 전부 부담할 능력이 되지 않는 기초 자치
단체들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같이 지자체는 사업비용을 투자하지 않으면서 지자체에 가장 많은 
개발이익을 확정적으로 보장하는 사업시행자와 민관합동 도시개발을 하는 방식은 매력적인 방식일 수밖
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서울과 인접하여 높은 분양수입을 올리기 어려운 지자체의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에는 이러한 개발방식에 참여할 민간 사업자들을 모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  

4) 집값상승으로 공공환수 비율에 비해 민간귀속 비율 높아져 비판여론 
그러나 대장동 개발사업과 같이 예상 밖으로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인한 높은 분양수입을 올린 경우에

는 공공에 귀속되는 개발이익의 비율에 비해 민간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개발이익의 비율이 높다는 비판
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경기가 크게 떨어져 부동산경기 부양을 위해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마저 추진했
던 당시 상황에서 체결된 협약을 부동산가격이 최정점에 도달해 있는 현 시점에서 왜 그 정도 수준밖에 
개발이익을 환수하지 못했냐고 평가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우리 판례가 경영자의 경영상 판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나 업무상 배임죄 판단에서 법관이 사후적으로 그 당시 왜 경영자가 이러저런 점을 고려
하지 못했냐고 비난하며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경영상 판단의 법리(business judgement rule)를 취하
고 있는 이유에서도 알 수 있다. 

4. 공영개발을 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민관합동 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민간에 귀속되는 
개발이익 귀속비율의 상한제 도입  

대장동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2021년 시점에서 사후적으로 비판하는 여론의 내용은 최근의 부동산가격 상
승과 같은 상황에 대비해서 민간에 귀속되는 개발이익의 비율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했어야 했다
는 것이다. 또는 민간이 투자한 사업비용 대비 개발이익의 배분규모가 지나치게 과다하는 비판도 있다.3)

2) 헤럴드경제, “’이재명 5500억’의 숨겨진 세가지 비밀”, 2018. 2. 28  
3) 다만,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가 배분받은 개발이익의 과다여부를 투자금액이 아니라 자본금과 대비하여 평가하는 것을 무리가 있

다. 화천대유와 같은 자산관리회사(AMC)는 해당 개발 프로젝트 사업 후 소멸하는 회사이어서 자본금이 최소 자본금이 5,000만원
인 것이고, 그들이 투자해야 하는 택지개발 사업비용은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기 전에도 수 백억을 투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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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을 통한 강제수용 방식을 적용해야 하는 공익사업은 원칙적으로 공영개발을 해야 하고 민영개
발을 허용되지 않아야 하겠지만, 대장동 개발사업과 같이 그 당시의 정치적 상황 등으로 공영개발이 포기
되어 불가피하게 민관합동 개발을 하는 경우에도 

공공의 개발이익환수 정도에 비해 민간에 귀속되는 개발이익의 비율이 더 높은 경우에는 강제수용 방
식을 적용하여 개발을 해야 할 정당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도시개발법 22조를 개정하여(22조의2 등 신설) 민관합동 법인을 사업시행자로 하면
서 토지보상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출자협약에 개발이익 총량 중 민간에 귀속되는 
개발이익의 비율이 개발이익 총량의 일정비율이나 공공에 귀속되는 개발이익의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
록 하거나 민간의 출자 사업자가 투자한 금액에 비해 일정비율 이상의 수익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Ⅱ 민영개발에서도 개발이익 환수 협약을 체결할 법적근거 신설 및 개발이익환수 비율 25% → 50%로 상향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이익의 한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고 한다)」 제2조(정의) 제1호는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ㆍ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正常地價)상승
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민영개발에서도 개발이익환수 협약의 법적 근거 마련해야
1)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여 도시기반시설 정비에 사용하는 다양한 공법상 협약 사례는 많다. 
예를 들면, 용인시가 신성지구 개발을 하면서 구역 내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는 분양사업자들과 협약을 

체결하여 분담금을 거두어 공원, 도로 건설 등에 사용한 경우도 있다. 공공부문에서도 이러한 개발이익을 
해당 개발사업 등에 재투자하는 사례도 있다. 수원(용인)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도가 광교지구 
개발을 하면서 공동사업시행자 협약을 체결하여 개발이익을 광교지구 내 문화시설 등에 재투자 하는 사
업을 한 경우가 있다. 

서울시에서는 용도지역 상향과 도시계획시설 해제 같은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 사전협상을 통해 시설 
또는 현금형태로 계획이득을 환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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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협약을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하여 제도적 틀 내에
서 이를 운용하고 있으나, 다른 공법사 협약의 경우는 특별히 법적 근거가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어느 정도 재투자가 하거나 다른 공익사업에 사용해야 하는지의 기
준 등도 없다. 

3) 따라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개발이익환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개발이익환수 대상 개발사업이 아니거나, 개발이익환수 면제대상 사업이라 하더라도 인
허가권을 가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과다할 것이라고 예
상하는 경우 해당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민간 사업시행자나 공공 사업시행자와 “개발이익환수에 관
한 협약”을 체결하여 개발이익을 현금 또는 다른 공익시설의 건설 등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4)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현재처럼 25% 정도의 낮은 수준에서만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 대상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개발이익의 발생정도가 과다할 것으로 예
상되는 경우에는 인허가 감독권자가 해당 사업시행자와 개발이익환수 협약을 체결하여 25%를 초과
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추가 환수하여 공익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3. 개발부담금의 비율을 25%에서 개발이익의 규모에 따라 50%까지 상향 하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처분단계에서 양도소득으로만 토지에서 발생하는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는 불로소득을 일거에 환수
하는 것은 조세저항도 크고 거래활성화 등 경기정책과 맞물려 제대로 환수하지 못함으로써 조세형평에 
반하고 양도소득세가 사실상 거래세 역할을 하는데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거래를 꺼려 매물잠김 현상이 
발생한다는 정책도 비판도 있다. 

그래서 개발-보유 단계에서 정상지가상승율을 초과하여 지가가 상승사하여 발생하는 투기이익 내지 불
로소득을 환수한 후 양도소득세에서 이를 공제하는 제도가 양도소득세만으로 부동산 블로소득을 모두 걷
는 제도 보다는 조세제도 차원에서 선진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개발단계에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필요성,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은 낮은 세율, 다양한 공제범위 등으로 개발단계에서 개발이익 내지 
불로소득의 환수를 철저하게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오고 있었다. 같은 입법취지이면서 별도로 입법
이 된 재건축 개발 사업에 관해서는 조합원 1인당 초과이익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건축초
과이익의 50%까지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는 것과 비교하여서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한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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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의원이 발의한 개발부담금을 50%까지 상향하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정당성을 인
정할 수 있다. 

4. 환수한 개발이익을 주택도시기금에 편입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 낙후된 지역의 공공재개발 
등의 재원으로 활용

1)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징수금액의 50%는 해당 시·군의 일반회계로, 50%는 지역발
전특별회계로 귀속된다.  개발부담금은 부과종료시점 공시지가의 낮은 시세 반영과 개발비용의 부
실 및 허위산정으로 개발이익 규모가 축소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시지가의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시세 반영이 높아져야 하고, 시·군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확보 등을 통해 환수
장치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2) 2015년 기준으로 주택도시기금에 재정을 투입하는 규모는 7,700억 원으로 주택도시금 80조 원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 2021년 주택도시기금에 재정을 투입하는 비율은 
3조원으로 전체 75조의 4% 수준까지 상승되었다. 하지만, 공공임대 공급사업 등을 대부분 공기업
이 땅장사, 집장사 해서 번 돈으로 충당(소위 “교차보조”하라는 국가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찾아보
기 힘들고, 주거난이 심각한 한국사회에서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투입되는 재정이 불과 3조원 수준
이라는 것은 크게 반성해야 할 점이다.  

3) 그러한 점에서 이낙연 의원이 토지초과이득세나 택지소유상한부담금을 주택도시기금에 편입하는 주
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공공주택 공급에 소요되는 재정과 기금을 크게 늘리는데 의미가 있다. 토지
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초과이익≒불로소득≒투기이익)을 공공임대주택 공급지원 자금 등으로 사
용되는 주택도시기금에 편입하여 턱없이 부족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개선되고 있지만, 2020년 시점에서도 주택도시기금의 불과 12%만이 공공임대주택 공
급에 지원되고 있다.  

4) 주택도시기금을 집사는데 금융을 지원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비중을 줄이고 공공임대 공급이나 공공
임대의 재건축, 공공재개발 직접적인 주거개선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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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공영개발할 수 있는 “지방 도시개발공사법” 제정해야

1. 성남시는 왜 직접 공영개발을 추진하지 못했나? 
지방공기업은 출자한도가 자기자본금의 10%로 제한되고 행정안전부의 부채비율 200% 준수 관리 지

침을 지켜야 한다. 택지개발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자금을 동원하려면 공사채 등을 발행해야 하는데, 사
업규모가 도시개발 사업과는 비교가 되지 않게 작은 다른 지방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자본금의 3배 이내로 
공사채 발행 제한을 받아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같은 기초단체 수준의 지방 도시개발공사가 자체 자금동원
을 통해 대장동 택지개발과 같은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현재의 지방공기업 규제를 받는 상황에
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2. LH가 사업실적 위주로 진행하는 공영개발 방식은 베드타운만 양산.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지방 도시개발공사 역량 강화해야

중앙정부는 도시개발 및 주택공급을 위한 공공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국토균형발전 정책에 초점
을 맞추고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도권의 주택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건설하는 도
시개발이 일자리, 유통, 교육 등 도시의 종합적인 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베드타운으로 건설되어 지역의 
특성을 가지는 도시로 발전하지 못하는 한계도 보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재원조달능력과 개발역량이 마련되어 있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방자치단체는 자기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여 도시의 종합적, 체계적 기능을 갖추고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개발 및 주택공급 
사업을 수행하고, 그 외 재정과 개발사업 역량이 부족한 지역은 국토의 균형발전의 광역적 조정자로서의 
중앙정부의 지원을 통한 도시 및 주택공급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지방분권의 원리에 부합한다.  

3. 지방도시개발공사의 공사채 발행, 투자 심사 등을 일반 지방공기업과 동일하게 하는 
지방공기업법의 문제와 ”지방도시개발공사법“ 제정 필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을 받아 지역의 도시개발 및 주택공급사업을 담당하는 지방 도시개발공사는 
다른 지방공기업들이 담당하는 사업과 비교하여  담당하는 도시, 주거단지, 사업단지, 정비사업 등 사업
의 규모가 현저하게 크고, 조달해야 하는 재원의 규모도 다른 지방공기업의 사업자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데,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다른 지방공기업과 동일한 기준의 규제를 받고 있어 지역에서 요구되
는 도시개발 및 주택공급 사업의 역량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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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비교하여 출자와 공사채 발행규모의 제한 부채산정 시 금융부채 외에 선수
금, 임대보증금의 부채 산정에 포함, 광범위한 사업타당성 심사 등의 규제를 받고 있어, 한국토지주택공
사에 비하여 효율적인 지역에서 요구되는 도시개발 및 주택공급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에서 도시개발 및 주택공급사업을 담당하는 지역도시개발공사는 다른 지방공기업과 구별
하여 사업 및 출자, 재원조달 등에 있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준하는 수준의 규제를 완화하고 한국토지
주택공사의 개발사업과도 역할분담 등을 특별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지역도시개발공사법을 제정할 필요
가 있다. 

4. LH개혁은 LH 쪼개기가 아니라 지방과의 역할 분담 강화
참여연대와 민변의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역 투기의혹 제기 이후 LH개혁의 방안

으로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LH를 주택과 도시 또는 지주회사와 자회사로 분할하는 방안이 계속논의 되어 
왔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이렇게 쪼개기를 정해 놓고 하는 보여주기식 LH개혁을 비판하고 LH가 공공
임대 공급이나 도시영세민의 주거환경 개선, 공공재개발 등 고유목적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토지매각, 
분양사업 등 수익사업을 줄이고 주택도시기금 등의 지원을 강화할 것을 요구해 왔다.  

LH개혁 논의의 한 동인은 LH의 조직과 사업이 방대하여 직원들의 부동산투기와 같은 부패문제도 발
생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었다. 이렇게 LH의 조직과 사업이 방대한 이유 중의 하나는 지방과의 역할 분담 
없이 전국의 공영개발 사업을 거의 LH가 전담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전국의 수많은 공영개발 사업을 하
는 LH 입장에서는 성남시의 대장동 택지개발 하나 포기하고 민간에 개발이익을 안겨주는 것이 아무렇지 
않을 수 있어도 성남시의 입장에서는 시 행정을 집중해서 민영개발을 막고 공영개발을 사수해야 하는 사
업일 수 있다. 그러나 막상 성남시는 그 당시 지방 도시개발공사도 없어 부랴부랴 성남도시개발 공사를 
설립하여 대장동 개발사업에도 대응해야 할 상황이었다. 

지역특성에 맞게, 도시를 개발해도 주거, 교육, 유통, 교통, 산업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해야 
하는 지방의 입장과 전국에서 베드타운이라도 주택공급의 실적을 올려야 하는 LH의 입장은 크게 다를 
수 있다. LH개혁의 큰 방향 중 하나는 지방의 도시개발 사업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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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훼손된 “공공택지-공영개발의 원칙”

1. 공영개발 → 민영개발 전환이 특혜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대장동 개발사업은 공영개발을 포기하여 민영개발도 전환되었어도 민간 사업자가 토지 매수 작업 등을 

오랜 기간 많은 비용을 들여 해야 할 사업이 될 수 있지만, 이미 LH가 토지보상과 강제수용까지 마쳐 
공공택지로 조성해 놓은 토지를 민간건설회사에 매각하는 것은 크나큰 특혜가 아닐 수 없다. 

공익사업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토지를 강제수용해 놓고 막상 뒷 단계에서는 강제수용으로 싸게 확보한 
토지를 민간건설회사에 넘겨 민간건설회사가 분양사업을 통해 큰 수익을 올리도록 하는 것은 공익사업의 
정당성을 크게 훼손하는 위헌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최소한의 불가피한 경우에 시행되었어야 
할 공공택지의 매각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민간 주도의 공공부문 개발”, 공공은 민간이 하지 못하
는 제한된 영역에서만 개발사업을 해야 한다는 정책 도그마를 설정하고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반성
적 평가를 해 보아야 할 부분이다. 

2. 이명박 정부의 공영개발 → 민영개발 전환 독려정책이 낳은 문제
1) LH공사는 ‘03년~’13년까지 국민임대주택(노무현 정부), 보금자리주택(이명박 정부) 등으로 연평균 

10만호의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LH공사의 착공 물량이 연간 6만호 수준에 그쳐 사업 승인후 미착공 
물량이 연간 4만호씩 누적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2) 특히, 이명박 정부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공임대건설 사업 중 30%만 착공하고, 더 나아가 LH의 
공공주택 사업의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건설회사가 사업을 꺼리는 제한된 영역에서만 사업을 하도록 
정책방향을 수립하였다. 

*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10월 7일 “LH는 민간회사와 경쟁할 필요가 없다. 민간기업이 이익이 
나지 않아 하지 않겠다는 분야를 보완해야 한다.” 고 천명

* LH는 2009년 10월 8일 “민간과 경쟁하는 부분은 폐지하겠다”고 발표.

3)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 하에서 LH는 2010년 6월 대장동 공영개발 사업 철회하고 대장동 
택지개발 사업은 민영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민영개발로 전환은 단순한 이명박 정
부의 정책기조만이 아니라 실제로 대장동 택지개발 사업을 민영개발로 돌리려는 구체적인 로비가 
있었고 이에 따른 형사처벌도 뒤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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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박근혜 정부의 소위 “민간주도의 공공부문 개혁” 정책이 낳은 문제 
1) 박근혜 정부 들어 2013년 4. 1. 부동산 대책 발표로 공공분양 축소(공공분양주택의 공급물량을 기

존 연 7만→2만호 이하로 축소)되고 건설임대주택을 매입·전세임대로 상당량 전환한 것(준공·입주
기준 연 11만호 공급 계획 중 건설임대 연간 7만호, 매입·전세 비중을 연 4만호 수준 공급 계획)이 
LH공사의 공공택지 매각의 주요한 배경이 되었다. 

2) 2014년 12월 국토부의 「LH 미착공 공공주택 부지 활용방향」공문은 LH 미착공 공공주택부지 활용
방안을 지시하면서 공공분양의 경우 민간자본을 활용한 민간공동사업(3만호), 대행개발(1만호), 민
간매각(5만호) 및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부지 등으로 활용할 것을 제시하면서 LH로 하여금 이에 따
른 계획을 수립하게 하게 하였는데, 당시 위 공문은 그 효과로“ㅇ정부는 ‘17년까지 미착공된 부지에 
대한 사업승인 취소 등을 통해 LH에 기지원한 지원금의 환수가 가능 (약 7.4조/ 재정 0.7, 기금 
6.7) ㅇ LH는 ‘17년까지 민간자본을 활용하거나 민간 매각 등이 이루어질 경우 재무개선 효과 예상 
(약 11조원 내외)”이라고 밝혀 공공분양 사업축소에 따른 지원금 환수와 LH 부채 감축이 중요한 목
표였음을 밝히고 있었다.

3) LH는 이에 따라 2017년까지 공공택지 민간매각으로 5만호 해소를 추진중이다. 이중 2015년 LH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조성한 총 2만5천 세대 규모의 미착공 공공택지를 민간 건설기업에 매각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별지의 김상희 의원실 제공 <2015년 기준 LH 미착공 공공주택에 대한 
민간 매각 예정 계획> 표 참조)

4) LH공사가 2014년 6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보유 택지의 민간 매각을 실시한 결과 20여개 지구 
1만5천호 규모의 택지를 1조 5,297억 원에 매각하였다. LH공사는 2015년 7월 말 기준 미착공 물
량 34.1만호 규모의 택지를 보유(임대22.6만호, 분양 18.7만호)하고 있다. 또한, 민간 매각물량 중 
부영건설이 매입한 763세대 임대주택을 제외하고는 전량 분양주택으로 활용될 예정이었다.(이미경 
의원 15. 9. 18. LH 국정감사 보도자료)4).

4. “공공택지-공영개발 원칙”을 지켜야 

4)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LH 공공택지 매각 누굴 위한 개혁인가?”. 2015.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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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3기 신도시에서도 공공택지 40%를 민간에 매각, 특혜시비 발생할 우려 : 토지비축은행(공사) 설립해야

1. 현재도 아래 V.와 같이 공공택지 개발비용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강제수용을 통해 조성된 공공택지
의 40% 정도를 민간건설회사에 매각하는 방식은 3기 신도시와 같은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정석처럼 
되어 있다. 참여연대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계양신도시의 경우에는 공공택지의 54%를 민간건설사
에 매각하고 있다.5)

2. 공공택지의 적어도 70% 이상을 공영개발을 해야 현재의 전세난이 다시 초래되지않도로 하는 양질
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나 2030세대이 패닉바잉을 진정시킬 수 있는 저렴한(부담가능한) 분양주택
을 충분히 공급하는 사업이 가능하다. 

  현재와 같이 공공택지의 40% 이상을 민간건설에 매각하여 민간이 비싼 분양가로 분양하는 방식이 
계속되면 젊은 중산층에게 부담가능한 분양주택 공급이나 공공임대 주택 공급이 어렵게 되고, 민간건
설회사는 3기 신도시에서만 수십조의 개발이익을 얻게 된다.  
3. 공공택지는 원칙적으로 전부 공영개발을 하거나(심상정 의원발의), 적어도 과반수 이상은 공영개발

(박상혁 의원 발의)하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이다. 
4. 토지비축공사(은행) 설립해야 
1. LH나 지방 도시개발공사가 공공택지를 개발할 사업비용을 공사채의 발행이나 차입, 재정과 기금 지

원 등으로도 모두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비축은행(공사)이 이를 매입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공공택기 개발 사업비용의 일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토지비축은행(공사)는 비축한 토지에서 직접 공공임대나 공공분양 사업을 추진하거나 LH나 지방도
시개발공사가 자금 여력이 생겼을 때 매각하여 비축한 토지 위에서 공익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 

3. 현재 공공토지비축에 관한 법률에서 LH가 토지를 비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발사업을 통해 
공공임대 건설 비용 등을 만들어야 하는 LH 입장에서는 비축할 토지가 있으면 민간에 매각해서다
로 개발비용을 마련하려고 하니 토지가 공적으로 비축될 수 없는 상황이다. 

4. 3기 신도시 개발사업을 전부 한다면 공공택지 개발사업 비용 마련을 위해 30조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3조원 정도의 자본금을 정부가 투자하고 토지비축공사법에서 자본금의 10배까
지(주택금융공사의 사례)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5)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인천 계양신도시 분양실태 분석 보고서”, 2021.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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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표: 2015년 기준 LH 미착공 공공주택에 민간 매각 예정 계획>6)

지구명 블록 주택유형 택지유형 규모(㎡) 승인호수 사업승인 기금(백만원) 재정(백만원)
 합계  31개 24,794  563,597   98,920

대구연경 A2 영구임대 공공(전환) 60이하 208 2008-06 - 11,958
화성향남2 A15 국민임대 택지개발 60이하 807 2008-12 29,068 12,716
고양지축 A-1 국민임대 공공(전환) 60이하 602 2011-10 20,471 14,496
시흥목감 A-1 국민임대 공공(전환) 60이하 710 2008-12 25,031 11,187
대구연경 A2 국민임대 공공(전환) 60이하 887 2008-06 28,552 13,976
광주효천1 A-1 국민임대 도시개발 60이하 549 2008-12 19,440 8,651
광주효천1 A-2 국민임대 도시개발 60이하 1,646 2008-12 54,919 25,936
고양지축 B-2 분납임대 공공(전환) 60-85 263 2011-10 13,808 -
대구옥포 B-3 분납임대 공공(전환) 60-85 432 2006-09 29,160 -

과천지식정보 S6 공공분양 공공(GB) 60이하 608 2012-12 15,048 -
과천지식정보 S6 공공분양 공공(GB) 60-85 280 2012-12 9,450 -

성남고등 S-2 공공분양 공공(GB) 60이하 652 2011-12 25,102 -
성남고등 S-2 공공분양 공공(GB) 60-85 650 2011-12 34,125 -
인천서창2 14 공공분양 공공(전환) 60이하 130 2008-12 - -
인천서창2 14 공공분양 공공(전환) 60-85 278 2008-12 - -
화성향남2 B16 공공분양 택지개발 60-85 763 2012-12 25,751 -
고양지축 A-3 공공분양 공공(전환) 60이하 368 2011-10 14,168 -
고양향동 B-3 공공분양 공공(전환) 60-85 738 2009-12 - -
시흥목감 B-1 공공분양 공공(전환) 60이하 182 2008-11 - -
시흥목감 B-1 공공분양 공공(전환) 60-85 540 2008-11 - -
시흥목감 B-3 공공분양 공공(전환) 60-85 534 2007-12 - -
시흥장현 B-3 공공분양 공공(전환) 60이하 268 2008-10 - -
시흥장현 B-3 공공분양 공공(전환) 60-85 506 2008-10 - -
시흥장현 B-7 공공분양 공공(전환) 60이하 186 2008-10 - -
시흥장현 B-7 공공분양 공공(전환) 60-85 422 2008-10 - -
시흥장현 B-8 공공분양 공공(전환) 60이하 176 2008-10 - -
시흥장현 B-8 공공분양 공공(전환) 60-85 399 2008-10 - -
시흥장현 C-1 공공분양 공공(전환) 60-85 402 2009-12 - -
시흥장현 C-1 공공분양 공공(전환) 85초과 280 2009-12 - -
시흥장현 C-3 공공분양 공공(전환) 60-85 286 2009-12 - -
시흥장현 C-3 공공분양 공공(전환) 85초과 210 2009-12 - -
시흥장현 C-4 공공분양 공공(전환) 60-85 522 2009-12 - -
시흥장현 C-4 공공분양 공공(전환) 85초과 397 2009-12 - -
광주효천1 B-1 공공분양 도시개발 60-85 765 2009-12 - -
대구대곡2 B 공공분양 공공(전환) 60-85 844 2009-12 - -
대구연경 B2 공공분양 공공(전환) 60-85 637 2008-06 33,443 -
김포한강 Ac-20 공공분양 신도시 60-85 199 2012-12 6,716 -

당진대덕수청 A2-1 공공분양 도시개발 60-85 188 2012-12 6,345 -
당진대덕수청 A3-1 공공분양 도시개발 60이하 359 2012-12 8,885 -

인천가정 4 공공분양 공공(전환) 60-85 248 2009-12 - -
인천가정 4 공공분양 공공(전환) 85초과 361 2009-12 - -
인천가정 5 공공분양 공공(전환) 60-85 860 2007-10 45,150 -
하남감일 S-1 공공분양 공공(GB) 60이하 548 2010-12 - -
하남감일 S-1 공공분양 공공(GB) 60-85 151 2010-12 - -
화성동탄2 A-42 공공분양 신도시 60-85 1,487 2010-11 - -
화성동탄2 A-47 공공분양 신도시 60-85 926 2011-12 48,615 -
충북혁신 B4 공공분양 혁신도시 60-85 1,340 2011-12 70,350 -

출처: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실 제공

6) 김상희 의원 등 주최 ‘박근혜 정부, 부채감축 명목으로 LH 공공택지 매각해 대형건설사에 특혜’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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